
□ 수용- 개간비(불수용) 

 

00공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, 

000의 00동 000번지(시유지, 하천부지)의 개간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

는,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,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

게 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

고 있는 경우 개간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

는 바, 관계 자료(사업시행자의견서, 소유자의견서)를 검토한 결과, 00동 000번

지 천 309㎡는 국유지로서 1974.11.20.부터 000이 점유하여 경작하다가 000에

게 승계하여 경작하였고, 이후 1997.8.28. 000가 경작권을 양도받아 경작하여 온 것

으로서, 이는 ‘개간한 자가 개간당시부터 보상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

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간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

유없으며, 보상금에 대하여는, 00, 00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

상금을 산정한 결과, 손실보상금으로 금866,646,850원(개별보상내역은 별지 제1, 2

목록 기재와 같이 함)을 정하고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다. 

 수용의 개시일은  0000년 0월 00일로 하다. 


